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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26호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고시(3차)

◦ 여수시  고시 제2026-127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28호 202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고시 제2026-129호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39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충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공구)]

◦ 여수시  공고 제2026-140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묘도동 읍동~
온동마을 도로개선)

◦ 여수시  공고 제2026-1412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15호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신청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18호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20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결과 공고(여수 소제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1423호 2026년 상반기 방치선박 제거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24호 도로지정 공고 [삼산면 서도리 1322번지]

◦ 여수시  공고 제2026-1428호 돌산 평사지구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최 결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29호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흑산천)

◦ 여수시  공고 제2026-1432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38호 도로지정(변경)공고(화정면백야리200번지)

◦ 여수시  공고 제2026-1449호 불법 삼중자망 어구 철거 보관 공시송달 공고

읍·면·동

◦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26-126호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 고시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4. 28.

여 수 시 장 

1. 지정위치: 소라면 대포리 산170, 소라면 대포리 산196, 소라면 대포리 산189-1,

소라면 대포리 산189

2. 지정면적: 439㎡

3. 지정사유: 국토 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4. 지정내역: 붙임참조.

5. 지정사업의 종류: 계류보전

6. 지정연월일: 2026. 4.

7. 행위제한: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내역(3차) 1부.

2.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도면(3차) 1부. 끝.



□ 여수시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계 4필지 147,686.0      439.0           

산170 임야 43,782              151.0               

산196 임야 37,686.0           75.0                 

산189-1 임야 3,739.0             190.0               

산189 임야 62,479.0           23.0                 

소계 147,686.0      439.0           

□ 여수시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21-25 구거 9,294.0             263                  0 (△263)

소계 9,294.0        263             0 (△263)

여수시

지정면적(㎡)

대포리

도면번호

사방지 지정 내역(신규)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사업의 종류

변경면적(㎡)

2026년 계류보전 조성 2026-04
소라면

도면번호

2026-02
(대상지변경)

사방지 지정 내역(변경)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2026-4 계류보전 조성사업(대포리)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본 도면은 사방지 구역 설정을 위한 도면으로 측량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사업실행토지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지번선 실행지

소라면 대포리 산170 임 43,782 151

소라면 대포리 산196 임 37,686 75

소라면 대포리 산189-1 임 3,739 190

소라면 대포리 산189 임 62,479 23

계 4필지 147,686 439



여수시 고시 제2026-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승인
번호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일

시    행    자 점용ㆍ사용

장      소
공사내용

변경사항(공사기간)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2025-4 ’26.4.28.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864-6번지 일원

화산항 어촌뉴딜 300

사업

’25.3.18. ~

’25.12.31.

’25.3.18. ~

’26.5.15.

2026. 4. 2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6-128호

2026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2026년도 여수시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을 위하여 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응답·주소 및 거소불분명·

기타 반송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28.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2. 대 상 지: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189번지

3. 사용내용: 2026년 사방사업을 위한 장비 진입로,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떼심기, 입목, 토석, 풀 등의 채취 등 산사태 예방 공사에 

포함된 공종 일체

4. 사업기간: 2026. 5. ~ 2026. 7. (또는 사업종료 시)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발 주 처: 여수시청

7. 공고내용: 2026년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통지 공고

8. 기타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필지별 조서 1부. 끝.



□ 여수시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계 1필지 62,479.0       23.0            

이O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176번길 62 공유자

이O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3길 12 공유자

소계 62,479.0       23.0            

2026년 계류보전

사업의 종류 비고소유자 주소

필지별 조서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23.0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189 임야 62,479.0           



여수시 고시 제2026-129호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6. 4. 30.

여 수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연 장 기 간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6.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

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

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 061-659-3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 - 139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30.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충무동 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1180) 사업

나. 명 칭: 충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공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 673㎡

나. 규 모 : L=80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5.12.18. ~ 202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공람기간: 2026. 4.30. ~ 2026. 5.14.(14일간)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17필지) 980 673

1 군자 224-＊ 구거 101 101 국토교통부 국 유 지

2 충무 16-＊ 구거 40 40 국토교통부 국 유 지

3 충무 4-＊ 대지 51 51

장 ＊ 자
여수시 소호＊길 3＊,

10＊동 40＊호(소＊동, 프레＊＊＊)

장 ＊ 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
31＊동 80＊호(잠실동, 트리＊＊)

장 ＊ 환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6＊, 10＊동

110＊호(덕＊동, 
엑스포＊＊＊＊＊＊단지)

4 충무 4-＊ 대지 6 6

장 ＊ 자 여수시 소호＊길 3＊,
10＊동 40＊호(소＊동, 프레＊＊＊)

장 ＊ 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
31＊동 80＊호(잠실동, 트리＊＊)

장 ＊ 환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6＊, 10＊동

110＊호(덕＊동, 
엑스포＊＊＊＊＊＊단지)

5 충무 1-＊ 대지 4 4 이 ＊ 신 여수시 군자 ＊길 ＊(충무동)

6

기
정 군자 198-＊ 대지 59 59 배 ＊ 천 여수시 군자＊길 10-＊(군자동)

변
경 군자 198-＊ 대지 59 59 배 ＊ 천 여수시 군자＊길 10-＊(군자동) 지번 

정정

7 군자 198-＊ 대지 25 25 우 ＊ 선
여수시 여서로 18＊,

60＊동 101＊호(여서동, 
부＊＊＊트)

8

기
정 군자 196-＊ 대지 69 69 마 ＊ 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동 178-1＊

변
경 군자 196-＊ 대지 69 69 마 ＊ 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동 178-1＊ 신＊찬

여수시 
군자동
19＊

근저당

9 군자 194-2＊ 전 44 44 여 수 시 공 유 지

10 군자 199-＊ 대지 16 16 박 ＊ 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번길 5＊,

＊동 480＊호(부전동, 
더샵＊＊＊＊타)

11 군자 184-＊ 도로 188 9 국토교통부 국 유 지

12 충무 630-1＊ 도로 6 6 국토교통부 국 유 지

13 충무 630-1＊ 도로 23 23 국토교통부 국 유 지

14 군자 181-＊ 대지 106 106 박 ＊ 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번길 5＊,

＊동 480＊호(부전동, 
더샵＊＊＊＊타)

15 군자 181-＊ 대지 1 1 박 ＊ 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번길 5＊,

＊동 480＊호(부전동, 
더샵＊＊＊＊타)

16 군자 194-2＊ 대지 45 45 여 수 시 공 유 지

17 군자 194-2＊ 전 68 68

최 ＊ 정 서울특별시 용＊구 이＊로 3＊,
＊동 60＊호(이촌동, 시＊＊＊트)

최 ＊ 주 서울특별시 동＊구 장승＊＊로
＊길 1＊, 30＊호(상＊동)

최 ＊ 애
서울특별시 동＊구 장승＊＊로

＊길 2-1＊(상＊동)



○ 지장물조서(변경)

연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충무 ＊대 가로등 1EA 가로등 여수시

2 충무
1-＊대

가  옥 블록 /
슬래브

2동 41.5㎡ 가  옥 이＊신 여수시 군자 ＊길
＊(충＊동)1-＊대

3 군자 2＊4-＊구 제수변 1EA 제수변 여수시

4 군자 2＊4-＊구 통신주 1EA 통신주 K ＊

5 군자
1＊8-＊대

가  옥
블록 / 
스레트 3동 71.5㎡ 가  옥 배＊천

여수시 군자＊길 
1＊-＊(군＊동)1＊8-＊대

6 군자
19＊대

가  옥
블록 / 
스레트 2동 75.5㎡ 가  옥 우＊선

여수시 여＊로 18＊,
6＊＊동 10＊＊호

(여서동, 부＊＊＊트)1＊8-＊대

7

기
정

군자
19＊대

가  옥 블록 / 
스레트

3동 71.0㎡ 가  옥 마＊남 부산광역시 금＊구 
구＊동 17＊-1＊

19＊-＊대

변
경 군자

19＊대

가  옥 블록 / 
스레트 3동 71.0㎡ 가  옥 불분명 불 분 명

재산세
납부대상

자
신＊호

서울특별시 
송＊구 

정의로＊길 
1＊

10＊동 
80＊호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 

부존재
19＊-＊대 거주자 신＊자

여수시 
군자＊길 

1＊

8 충무 6＊0-1＊도 가로등 1EA 가로등 여수시

9 군자 1＊4-2＊전 전주 1EA 전  주 K * 



여수시 공고 제2026 - 140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30.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묘도동 산39-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353) 사업

나. 명 칭: 묘도동 읍동~온동마을 도로개선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15,795㎡

나. 규 모 : L=1,072m, B=8~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8.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람기간: 2026. 4.30. ~ 2026. 5.14.(14일간)

8.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합 계103,587 15,795

1 묘도동 92-＊ 전 3,121 1,066 여천군 삼＊읍 묘＊리 101-＊ 김＊주 　 　 　

2 묘도동 92-＊ 전 1,478 450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묘도동)
김＊옥 　 　 　 　

3 묘도동 9＊ 답 430 3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로
2＊, 20＊동

240＊호(웅천동,포＊나여수웅＊
단지)

김＊경
근저
당권

여＊＊업
협＊＊합

전남 여수00 학동＊길
1＊(학동)(안＊＊점)

　

4 묘도동 9＊ 전 939 191
경상남도 김해시 장＊면
율하＊로5＊번길 1＊

김＊관
근저
당권

여＊＊업
협＊＊합

전남 여수시 ＊길
1＊(학동)(묘＊＊점)

　

5 묘도동 9＊ 전 876 563
울산 울주군 온＊읍 덕＊리
132＊-＊ 동＊아파트

10＊-120＊
김＊근 　 　 　 　

6 묘도동 101-＊ 임 7,021 1,131 여천군 ＊일읍 묘＊리 10＊ 정＊종 　 　 　 　

7 묘도동 101-＊ 임 661 134 여천군 ＊일읍 묘＊리 10＊ 정＊종 　 　 　 　

8 묘도동 101-1＊　임　3,076 101　

대구광역시 달＊구 도＊로 4＊,
61＊동 20＊호(도＊동,별＊마을)

추＊배 　 　 　 165/3,076

부산광역시 서구 까＊고＊로
2＊0(토성동＊가)

이＊존 　 　 　 331/3,0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공＊로
4＊, 10＊동 170＊호 (가야동,

가야＊도＊라빌)
박＊권

근저
당권

부＊＊너지
주＊＊사

부산광역시 북구 금＊＊로
9＊,＊층(덕천동)

331/3,076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번가길 1＊, ＊동
30＊호 (연산동, 대＊＊라)

진＊미 　 　 　 165/3,076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길
11-＊ (옥포동)

박＊관 　 　 　 331/3,076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길
11-＊ (옥포동)

황＊난 　 　 　 331/3,07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13＊번길
＊, 10＊동 80＊호 (외동,

쌍＊＊＊닷홈)
김＊용 　 　 　 431/3,076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13＊, 50＊동 80＊호 (평＊동,

선＊아＊트)
오＊석 　 　 　 165/3,07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곡로1＊번길 14 (부곡동)

문＊화 　 　 　 165/3,076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로5＊번길 1＊, ＊동 41＊호
(괴정동, 협진＊＊양＊파트)

나＊숙 　 　 　 165/3,07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회＊길
21-＊, 40＊호

나＊재 　 　 　 496/3,076

9 묘도동 689-＊ 전 2,397 859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1＊(묘도동)
김＊조

근저
당권
지상권

여＊＊업
협＊＊합

전남 여수시 학동 4＊



10 묘도동 689-＊ 전 3,549 652 여천군 삼일읍 묘＊리 11＊ 박＊호 　 　 　 　

11 묘도동 689-＊ 임 1,930 1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로
1＊0, ＊동

40＊호(상동,청구＊＊＊파트)
전＊연 　 　 　 248/1,930

부산광역시 북구 산＊로 8＊,
10＊동 80＊호 (화명동,
그＊＊＊＊파트)

박＊준 　 　 　 165/1,93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141, 10＊동 30＊호
(명지동, 명＊협＊＊＊레)

김＊순 　 　 　 55/1,930

울산광역시 동구 방＊진순＊도로
99＊, 10＊동 1510호 (서부동,

현대＊＊＊＊아파트)
김＊춘 　 　 　 165/1,930

경상남도 김해시 분＊로13＊번길
＊, 10＊동 80＊호 (외동,

쌍＊＊＊＊홈)
김＊용 　 　 　 297/1,930

부산광역시 북구 학＊로1＊번길
3＊, 10＊동 180＊호 (화명동,

수＊＊＊＊운)
김＊애 　 　 　 447/1,9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로15＊번가길 ＊, ＊동
30＊호 (범천동, 삼＊＊＊＊라)

전＊훈 　 　 　 165/1,930

울산광역시 남구 대＊로 2＊,
21＊동 150＊호 (신정동,
신＊＊＊＊＊아파트)

김＊자 　 　 　 99/1,9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로
15＊, ＊동 40＊호 (가야동,

해＊＊＊트)
권＊정 　 　 　 179/1,93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로11＊번길 7＊ (수안동)

김＊숙 　 　 　 110/1,930

12 묘도동 689-＊ 임 826 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로 26＊,

＊동 140＊호
(연산동,경＊＊＊트)

김＊녀 　 　 　

13 묘도동 691-＊ 대 660 32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길
14＊(묘도동)

김＊엽 　 　 　 462/660

전라북도 군산시 관＊길 4＊,
30＊호 (미룡동, 에＊＊＊립)

박＊훈 근저당권
여＊＊용
협＊＊합

전남 여수시 여＊로
15＊-＊(여서동)

198/660

14 묘도동 691-＊ 전 2,244 601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길

7＊-1＊(고소동)
주＊자 　 　 　 　

15 묘도동 69＊ 답 2,129 154
전라남도 여수시 미＊로 70-＊,
10＊동 30＊호(미평동, 미평
해광샹＊＊＊＊즈파크)

김＊주 　 　 　 　

16 묘도동 694-＊ 답 208 3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30-＊(묘도동)
이＊형 　 　 　 　

17 묘도동 695-＊ 답 139 5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길 11＊

(묘도동)
장＊랑 　 　 　 　

18 묘도동 695-＊ 임 479 236 여수시 묘도동 19＊ 김＊안 　 　 　 　

19 묘도동 736-＊ 임 3,014 415
여천시 신기동 13＊ 부영＊＊트

31＊동 100＊호
장＊철 　 　 　 　

20 묘도동 산39-＊ 도 129 37 　 국(국토교통부) 　 　 　 　

21 묘도동 산39-＊ 도 2,756 1,783 여수시 묘도동 164-＊
여＊시묘＊동온
동＊＊을회

　 　 　 　



22 묘도동 산39-＊ 임 1,653 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2＊
수＊＊＊타운 11＊-60＊

구＊순 　 　 　 　

23 묘도동 산39-1＊ 임 3,051 376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리
502-＊ 성＊＊파트 2-80＊

김＊향 　 　 　 166/3,05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로49＊번＊길 8-＊(광안동)

배＊여 　 　 　 331/3,051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311-12＊ 송＊＊라 ＊-30＊

주＊자 　 　 　 331/3,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88＊ 남＊＊＊트 10＊-30＊

최＊례 　 　 　 415/3,05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60-27＊ 유＊＊＊츠 -10＊

김＊임 　 　 　 331/3,051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69-＊ 엄＊＊＊＊파트

10＊-70＊
심＊훈 　 　 　 234/3,0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85-1＊

남＊옥 331/3,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88＊ 삼＊＊＊트 105-50＊

안＊ 84/3,05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
오륙도 에＊＊＊뷰 아파트

111-40＊
강＊례 331/3,05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01＊
선＊＊＊트 304-80＊

김＊옥 166/3,05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424-1＊

조＊순 166/3,05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48-＊ 모＊＊＊트 ＊-30＊

최＊영 165/3,051

24 묘도동 산39-1＊ 임 5,088　 623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5＊
신＊＊＊＊리에 11＊-160＊

이＊화 　 　 　
4,064.3/
13,223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7＊
우＊＊유 10＊-20＊

백＊선 　 　 　
3,308.3/
13,223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8＊
웅＊＊＊＊＊트 10＊-120＊

이＊수 　 　 　
3,308.4/
13,223

25 묘도동 산4＊ 임 7,140 1,575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172-＊

남＊＊씨사＊파
묘＊＊문회
(대표자 :
방＊준)

26 묘도동 산46-＊ 임 7,706 10 광주 북구 문흥동 986-＊ 김＊관 　 　 　 　

27 묘도동 산47-＊ 임 11,570 1,2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로
30＊, 9＊동 11＊9호 (압＊정동,

현대아파트)
유＊규 　 　 　 　

28 묘도동 산47-＊ 임 1,111 11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9
호반＊＊시빌 2＊9-20＊

정＊대 　 　 　 　

29 묘도동 산47-＊ 임 3,529 70 여천시 묘도동 1709-＊
인＊＊씨남＊파
묘＊＊중(대표
자 : 장＊순)

　 　 　 　

30 묘도동 산47-1＊ 임 3,886 556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23-＊(묘도동)

조＊남 　 　 　 1/1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
165-＊(태인동)

김＊심 　 　 　 1/11

전라남도 광양시 중＊로 21＊,
10＊동 100＊호 (중동, 남＊＊크)

김＊주 　 　 　 1/11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묘도동)

김＊심 　 　 　 1/11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2＊5번길 64-1＊

김＊애 　 　 　 1/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로1＊길
4＊(면목동)

김＊주 　 　 　 1/11

전라남도 광양시 중＊로 21＊,
103동 100＊호 (중동, 남＊＊크)

김＊주 　 　 　 1/11



광주광역시 동구 남＊로 55＊,
101동 110＊호(소태동,
온세＊＊＊＊＊움아파트)

김＊전 　 　 　 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로
22＊, 21＊동 20＊호 (화정동,

달＊＊을)
김＊란 　 　 　 1/1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강＊＊＊＊길 22-3＊, 10＊동
20＊호 (영＊＊＊＊아파트)

김＊주 　 　 　 1/11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길 ＊,
50＊동 51＊호(중동, 동＊＊파트)

김＊주 　 　 　 1/11

31　 묘도동 산47-1＊ 임　7,487 531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5-＊ 이＊행 　 　 　
2,644/
7,487

광주광역시 서구
대＊＊로48＊번길 26-＊(농성동)

서＊석
4,843/
7,487

32 묘도동 산47-1＊ 임 8,264 1,289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
현＊＊＊트 205-60＊

박＊준 　 　 　 　

33 묘도동
산47-2
＊

임 1,653 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1＊＊번길 1＊, 10＊동
30＊호(덕천동,삼＊＊＊코아)

신＊순 　 　 　
165/
1,653

부산광역시 북구
모＊재로14＊번길 2＊,

20＊호(구포동, 경＊＊＊아파트)
고＊진 　 　 　

165/
1,65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 10＊동 160＊호(거제동,

쌍＊＊＊트)
박＊자 　 　 　

165/
1,653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5＊번길 ＊(사직동)

조＊숙 　 　 　
165/
1,653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3＊번길 4＊,

20＊호(온천동, 남＊＊크빌)
정＊순 　 　 　

496.5/
1,653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
40＊동 210＊호(학장동,

무＊＊＊트)
강＊순 　 　 　

496.5/
1,653

34 묘도동
산47-2
＊

임 1,653 3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로

15＊,10＊동
100＊호(북가좌동,삼＊＊＊ 트)

김＊준 　 　 　 　

35 묘도동 산68-＊ 임 1,734 237
전라남도 순천시 감사＊＊길

38-＊(동외동)
박＊순 　 　 　 　



○ 지장물조서

■ 전주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주번호 소관 수 량 비 고

1 묘도동 산39-4 도 273 한국*력 1

2 묘도동 산39-4 도 272 한국*력 1

3 묘도동 산39-4 도 271 한국*력 1

4 묘도동 산39-4 도 270 한국*력 1

5 묘도동 101-6 임 270H1 한국*력 1

6 묘도동 101-6 임 269H1 한국*력 1

7 묘도동 산43 임 267 한국*력 1

8 묘도동 산47-19 임 266 한국*력 1

9 묘도동 92-4 전 261 한국*력 1

10 묘도동 산47-22 임 260 한국*력 1

11 묘도동 산47-22 임 미부착 한국*력 1

12 묘도동 736-1 임 259 한국*력 1

13 묘도동 689-2 전 259H1 한국*력 1

14 묘도동 689-4 임 258 한국*력 1

15 묘도동 691-6 전 256H3 한국*력 1

16 묘도동 산68-6 임 256H2 한국*력 1

17 묘도동 695-4 임 256H1 한국*력 1

합 계 17

■ 통신주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주번호 소관 수 량 비 고

1 묘도동 산39-4 도 207 k* 1

2 묘도동 산39-4 도 206 k* 1

3 묘도동 산39-4 도 205 k* 1

4 묘도동 산39-4 도 204 k* 1

5 묘도동 101-6 임 203 k* 1

6 묘도동 101-6 임 202 k* 1

합 계 6

■ 가로등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가로등

번호 소관청 수 량 비 고

1 묘도동 101-6 임 188 여수시 1

2 묘도동 736-1 임 181 여수시 1

3 묘도동 101-6 임 186 여수시 1

4 묘도동 산43 임 185 여수시 1

5 묘도동 산47-19 임 184 여수시 1

6 묘도동 691-6 전 179 여수시 1
합 계 6

■ 수목 및 건축물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분할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여수시
묘도동 9* 창고 함석 30 김*근

울산 울주군 온*읍 덕*리
1329-* 동***트 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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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1412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2026년 제1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   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문수2길 10 ~ 문수2길 10-5, 행복마을 입구 편측(41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5. 19..

2 선소로 130-1 ~ 신기북3길 10(공원) 편측(8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5. 19.

3 웅천로 100, 웅천식자재마트 인근 양측(14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5. 19.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6. 4. 28.(화) 〜 5. 18.(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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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 4. 28.(화) 〜 5. 18.(월) 18:00, 21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과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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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문수2길 10 ~ 문수2길 10-5(행복마을입구)

위 치 도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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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소로 130-1 ~신기북3길 10(공원)

위 치 도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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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웅천로 100 웅천식자재마트 인근

위 치 도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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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의견 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 내용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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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 - 1415호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따라 

2026년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일

여 수 시 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5. 4.(월) ~ 2026. 7. 31.(금)

  □ 신청장소 : 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필요시 국내거소 사실증명)

ㅇ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선원 승선 사실확인서상의 ‘확인요청자’는 신청인, ‘확인자’는 선주(어선의 소유자)이며 선주확인 필요
     - 근로계약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25.1.1.~’25.12.31.기준, 정부24 또는 해경 발급) 

ㅇ 선적증서 사본 또는 어선원부(택1)
     - 어선원부는 읍·면·동 팩스민원 또는 여수시청(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에서 발급 가능

ㅇ 신청인 명의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 요함)

ㅇ 신청인이「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
      ※ 서류 미비 시 이행점검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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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3.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ㅇ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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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외 대상

ㅇ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

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
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

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

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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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

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

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

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

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

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

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

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

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

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

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

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

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

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

트씩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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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

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

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

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

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

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

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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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4.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ㅇ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ㅇ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유무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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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지침 의거 교육 미수료 및 수산관계법령 미준수 등 지급제한 등의 경우 지원금액 변동 있음

6.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ㅇ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7.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재

ㅇ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징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처벌 등 조치

8. 기타사항 : 본 사업은 2026년 어선원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므로,
세부내용 및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은 필히 지침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환수·제재부가금·벌칙 등>

ㅇ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

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

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

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권한 등의 위임(｢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
   ▪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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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 -

(6쪽 중 2쪽)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연안어업 허가어선[ ] 구획어업ㆍ내수면어업허가어선 [ ]

번
호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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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3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

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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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4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

님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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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ㆍ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

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
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
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ㆍ신고, 양식업의 면허ㆍ
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ㆍ어구ㆍ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è 접수 è 조사 및 확인 è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è 선정결과 통지

신청인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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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6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

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

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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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
인
요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확
인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선 사실

선명 어선번호 톤수 선적항 어업허가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일)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ㆍ×)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합계 ( 일) ( 천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여수시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직

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확인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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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원 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김다정

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2. 근거 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며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활성화

성과지표
202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어선원 직불금 지급 
비율

00% - - - -
익년도
1월말

(직불금 지급 어선원 / 직불금 
신청 어선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8,499 18,499 18,499 18,499

- 국  비 18,499 18,499 18,499 18,499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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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2.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

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

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

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ㅇ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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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외 대상

ㅇ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

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

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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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

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

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

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

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

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

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

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1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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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

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

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

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

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

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

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

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

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

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

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

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

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

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

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

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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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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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ㅇ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ㅇ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유무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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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ㅇ 재    원(지원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고 100%)

ㅇ 지원금액 : (직불금) 어선원 당 연간 130만 원, (행정비) 사업 예산의 1.7%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

220목 및 보조인력 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로 사용 금지

(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6.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ㅇ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7.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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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추진 절차

계획 수립 등 준비 신청·접수 단계 지급대상 선정 단계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해수부)

･ 신청정보 시스템 검증 자료 
제공

(해수부)

･ 신청정보 시스템 검증 자료 
제공

(시·도,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및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등

(지방해양수산청)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시·군·구, 읍·면·동)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
･ 신청서 전산입력 및 관리

(시·도)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 읍·면·동)

･ 적격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단계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
･ 이행점검 지도·감독
･ 합동점검 실시

(해수부)

･ 지자체별 보조금 배정(교부)

(해수부)

･ 보조금 정산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직불금 지급 사항 시스템 
확인·점검

(지방해양수산청)

･ 부정수급 점검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부정수급 점검 실시 및 
위반사항 결과 통보

(시·도)

･ 이행점검 합동점검 실시

(시·도)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제출
･ 보조금 재배정(교부)
･ 보조금 지급·정산 보고

(시·도)

･ 보조금 지급·정산 보고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시행

(시·군·구, 읍·면·동)

･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 
시스템 입력

(시·군·구, 읍·면·동)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및 결과 제출(시·군·구)

･ 직불금 지급(시·군·구)
 

(시·군·구, 읍·면·동)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시행(시·군·구)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 보조금 지급 및 지급 

관련 자료관리



- 35 -

1. 계획 수립 등 준비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

시·도, 시·군·구

ㅇ (시·도) 홍보계획 수립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군·구별 직불금 홍보계획 등 수립·시행

ㅇ (시·군·구, 읍·면·동) 어선원 대상 사업 홍보 추진

-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구 홍보지 등에 

공고·게재하는 등 홍보

▸ 공고에 포함할 내용

 ① 어선원 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지원금액, 지급제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어선원 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역 어선의 소유주 및 어선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직불금 신청서 사전배부 및 작성 방법 등 안내

2. 신청·접수 단계

어선원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승선·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ㅇ 직불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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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 시,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

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읍․면․동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 결과 등을 통해 신청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표상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 적정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

 ㅇ 신청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 등 제출자료를 확인 및 적격여부 검증

    ① 어선원 승선 어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여부(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등)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항제1호

    ② 산정기간*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고용계약서)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전산시스템 

어선원 입·출항 기록) 여부 

       * 산정기간 : ‘25.1.1. ～ ‘25.12.31.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③ 신청인 세대 내 중복 신청 여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④ 그 밖의 직불금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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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ㅇ 기관간 검증시스템 검증 주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종 제출 전까지 주기적 재확인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 기입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변경 정보 주기적 확인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어선원에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신청서 제출에 따라 신청정보 등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 등의 점검 

이후 적격 시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절차(지급 대상자 선정 → 이행점검 → 지급 대상자 확정 →

직불금 지급) 안내

ㅇ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ㅇ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ㅇ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지급요건 증빙자료 등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보관(5년간)하여야 함

ㅇ (공익교육) 개인별 공익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교육 미이수자)에는 읍·

면·동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공익교육 실시

시·군·구

□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ㅇ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지원

* 보조원 채용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신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시·군·구)

ㅇ 읍·면·동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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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관할 시·군·구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지역별 시청·접수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협조 등

▸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업무

 ㅇ (신청 어선원) 직불제 자격요건 검증용 증빙서류 준비, 등록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숙지

  -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전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승선 고용계약서 등 사전준비

 ㅇ (읍․면․동) 어선원 직불제 신청·접수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어선 소유자 단체 

또는 어선원 단체 등과 협업하여 업무처리

  -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

  -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의 어선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불제 담당자 및 전산입력보조원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침 별지 제

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보관

  - 담당자는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ㅇ (시․도, 시․군․구) 관련 기관(읍․면․동,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 담당자는 원활한 직불제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및 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지방해양수산청) 업무담당자 교육, 어선원 대상 홍보 및 준수사항 이행 독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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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재검토하고 전산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 제공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신청서류 검토사항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시·군·구

□ 읍·면·동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취합하고 신청인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일치 등 지급요건 적격여부 재검토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알려야 함. 다만, 신청인 이의신청에 의한 조치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알리고 기간 조정

*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준한 조치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신청인

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로 알려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ㅇ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협조의무,

부정수급 시 제재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함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에 제출

지방해양수산청

□ 시·도지사가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전산시스템의 입력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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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공익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수산직불제법｣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감독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ㅇ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확정단계, 지급 등)가 적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관리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점검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관리기관 합동점

검 협조 등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대상 선정자에 대해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은 전산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계기관 연계

정보, 해양수산부 제공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수산직불제법｣ 제19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과 지급

대상자 실거주 여부 등 현장확인 필요 사항은 현장점검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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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어선원 직접지불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의 적격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도지사와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 지방해양수산청과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지원 

ㅇ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등 지급대상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경대상자

에 대한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변경대상자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알려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ㅇ 신청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ㅇ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사항

  - (신청·지급요건)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정보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요건검증정보를 활용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관계기관 연계정보 등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적격 여부 확인

 

  - (공익기능 교육 이수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3호 이행여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별표 7〕이행여부

  - (전산시스템 검증결과) 전산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①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②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③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신청연도 기준 농업공익직접지불금, 임업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

령 정보
 ④ 그 밖에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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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ㅇ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협조·지원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제외(지급요건 위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상에 대한 사유 확인·점검 및 지급대상 제외 알림 조치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 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ㅇ (어선원)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어가 

내 어선원 직불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사람이 읍･면･동장에게 사유서와 함께 [시행

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ㅇ (읍･면ž동) 지급대상자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인의 직불금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으로 보고

ㅇ (시･군･구)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신청 보고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에 대한 사

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변경 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으로 통지하고 변경 부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으로 통보

  - 변경 결정 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대상자)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지급대

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세대 구성원 중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이 변경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변경신청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직불금 지급 불가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ㅇ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 지원

ㅇ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에 적격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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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

하고, 지급요건에 적격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최종 입력한 후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도에 보고

시·도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ㅇ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와 전산시스템 등을 교차확인하여 전산시스템 미점검 

사항 등 미비점에 대해 시·도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

5. 자금배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해양수산부

가. 자금배정 및 교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전수요 조사결과(직전년도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정

ㅇ 행정비는 사업 예산의 1.7% 내에서 배정 가능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과 220목

으로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어선원 직접지불금 선정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결과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선정자의 지급 제한사항 등을 최종 확인·

반영하여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ㅇ 직불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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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

ㅇ 정보 공개 방법

- 공개 내용 : 어선원의 성명, 직불금의 종류, 수령액

- 공개 기간 : 직불금 지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공개 방법 :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게시

- 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대상자의 관할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와 직불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징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처벌 등 조치

ㅇ 시･도지사는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및 부과 실적을 취합 후 그 결과를 지

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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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ㅇ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점검계획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추진  

ㅇ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환수·제재부가금·벌칙 등>
ㅇ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

(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

(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권한 등의 위임(｢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

   ▪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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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도

□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시·군·구청장의 국고보조금(행정비) 집행내역 및 부정

수급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수급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취합

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 부정수급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

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출

ㅇ 부정수급 대상자 최종 확인 및 환수, 국고금 반납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

8.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다음의 사항을 전산시스템과 교차 확인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로 제출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지침 별지 제3호서식〕보고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지침 별지 제5호서식〕보고 

ㅇ 보조금 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6호서식〕보고 : 익년도 1.31.까지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및 사업지

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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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➀ 계획 수립 등 준비
   (∼4월)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읍·면·동)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어선원 ￭ 직불금 지급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증빙자료 준비
⇓

➁ 신청·접수(5∼7월)

어선원 ￭ 신청서 및 요건 증빙자료 등 제출(어선원→읍·면·동→시·군·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시·군·구)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신청 결과 취합(시·군·구)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

￭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➂ 지급대상자 예비 선정 
및 결과보고(～9월)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신청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협조·지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➃ 예산(안) 사전 통보
   (～9월)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
지자체(시·군·구, 시·도) ￭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

⇓

➄ 이행·점검(8월～지급
대상확정시)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시·군·구, 읍·면·동)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

지자체(시·도)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
⇓

➅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11월)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

⇓
➆ 사업정산
   (∼익년 3월)

해양수산부, 
지자체

￭ 수령자 자료 관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

⑧ 사후관리
   (∼익년 4∼8월)

해양수산부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

지자체
(시·도, 시·군·구)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

※ 신청서, 지급, 예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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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별표 및 서식

◆ ｢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ㅇ [별표 1의2]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ㅇ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ㅇ [별표 2]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ㅇ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ㅇ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ㅇ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ㅇ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



- 49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31.>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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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3. 3. 2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

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

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

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

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

기나 폐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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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

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

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

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

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자료(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

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

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

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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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어

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

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

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

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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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3. 30.>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

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

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

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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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

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

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

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

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

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

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

경수산물 생산지원 직

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

로 1차 위반 시 10퍼센

트, 2차 위반 시 20퍼

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

로 1차 위반 시 10퍼센

트, 2차 위반 시 20퍼

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

로 1차 위반 시 10퍼센

트, 2차 위반 시 20퍼

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

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

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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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

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

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

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

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

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

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

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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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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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2쪽)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연안어업 허가어선[ ] 구획어업ㆍ내수면어업허가어선 [ ]

번
호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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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3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

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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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4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

님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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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
합ㆍ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ㆍ어촌 사회 안전
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
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

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
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
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ㆍ신고, 양식업의 면허ㆍ
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ㆍ어구ㆍ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è 접수 è 조사 및 확인 è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è 선정결과 통지

신청인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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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6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

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

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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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
인
요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확
인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선 사실

선명 어선번호 톤수 선적항 어업허가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일)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ㆍ×)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합계 ( 일) ( 천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직

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확인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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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인 현황: 총 ○명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성명 생년
월일

대표어선
어업 종류

대표어선
선적항

연간
승선일수

관련 서류 확인

주민등록
등본

승선사실
확인서

어선 출입항
신고 서류

승선어선
관련 서류

어업
경영체등록

어업외
종합소득
관련 서류

기타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성명 생년월일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ㆍ면ㆍ동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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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금
계좌

은행

명
계좌번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

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5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신설 2023. 3.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사유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6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7 -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
대상 

어선원수
비고

합계

* 어선원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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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어선원 직불제의 신청․접수, 변경 등록,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어

업인, 이․통장,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직불제 신청 접수, 업무대행, 변경등록, 지급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업무담

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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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명)

시군별 읍·면·동별

신청결과 선정결과 미선정 사유

어업종류별 어업종류별

선정률
(%)

사유별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b)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c)
승선기간
미충족

소유자·
가족
어선원

어가내 
중복신청

소규모·
조건불리
직불금수령

타부처
직불금
수령

소득제한
미충족

합계

00시
소계

00읍

00군
소계

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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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엑셀 파일로 작성)

(OO 시·군·구)

지역

신청자

신청요건 유지 여부 공익기능 수행 점검자 비고

시‧도 시‧군‧
구

신청 대상 

어선원 자격 

여부

선주/가족

어선원 여부

어업외 

종합소득 

초과 여부

국내 거소 

여부

타 직불금 

지급 여부

가족 구성원 

지급 여부
종합

교육이수 

여부

해양쓰레기 

수거

폐시설물 

회수

그 밖의 

공익기능

강원 울진 홍길동 O/X O/X O/X O/X O/X O/X
이행 / 

미이행

이수 / 

미이수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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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별지 제5호서식] ※ 확정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

시·도
시·군
·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직불금 신청 현황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어선원 직불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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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별지 제6호서식]   ※ 정산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

·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합계

 2.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

군

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3. 어선원 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

군

구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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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별지 제7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

부정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1. 조사결과

- 부정행위 연도 :

- 부정수급 금액 :

- 부정행위 내용 :

2.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부정수급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 년 ~ 년)

3. 부정행위 확인 경위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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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1418호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관리를 위하여 방범용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화장실 앞 및 계단 방면 방범용 등 필요구간에 CC

TV 설치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6. 4. 28. ~ 2026. 5. 18.(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공고

6. 설치 예정지

주차장명 위  치 카메라 수량 촬영시간 운영기관

화장동 공영주차장 화장동 795-1번지 1대 24시간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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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4. 28. ~ 2026. 5. 18.(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61-659-5864)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우 59674)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마. 문의 및 안내: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59)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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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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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 - 1420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결과 공고

「여수 소제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개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3블록

   ¦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 [박병엽, 이탁기]

중흥토건㈜ [김해근]

   ¦ 규    모 : 지하5층/지상25층, 아파트 14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추첨가격 및 예정가격

   ¦ 추첨가격 : 6, 8, 11, 14

   ¦ 예정가격 : 239,257,075원

 3. 개찰결과

   ¦ 입찰참여업체 : ㈜대한구조안전기술단 등 8개 업체

   ¦ 개찰일시 : 2026. 4. 28.(화)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예비순위(상위 3개 업체)

      ⦁ 1위업체 : ㈜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정호철]

      ⦁ 2위업체 : 주식회사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김장윤]

      ⦁ 3위업체 : 주식회사 정구조엔지니어링 [정우정]

 4. 행정사항

    상위 3개 업체는 본 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2026. 5. 7.(목) 18:00까지 우리 시(허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안전점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  4.  28.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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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 2026-1423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

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

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

년 5월 12일(화)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4. 29. ∼ 2026. 5. 12.(14일간)

2. 제거대상선박 : 1척 (붙임 참조)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

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

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1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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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대상 선박 내용

관리번호 선명 선질 톤수 방치장소

2026-1 미상 FRP 0.5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42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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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6-1423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5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6-1호

제거 예정일자 2026년 5월 12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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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선박의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선박 제원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

담보

설정사항

담보 종류

담보권자

담보금액

방치장소 관리번호 제      -    

 호

의견

내용

근거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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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1424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22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건축법」제2

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6.  4.  28.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22번지

2. 도로면적 : 25.0㎡

3. 도로길이 : 110m

4. 도 로 폭 : 3.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592 25

삼산면 서도리 1322 전 592 25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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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현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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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14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4년도 사업지구(돌산 평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

청 토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3.(14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돌산 평사지구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경계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 개최 결과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

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6.   4.   29.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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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등기번호 발송구분 취급구분 주소 발송일자 배달결과

1 김유선 15008-4600-9324
돌산 평사지구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최 결과 통

지
등기 전라남도 순천시 수박등*길 **, ***동 ****호(생목동, 현대아파트) 2026-04-06 반송배달(폐문부재)

공시송달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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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흑산천)

여수시 공고  제2026-1429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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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내역

연
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

고성명 주소 위치 면적(㎡) 점용사항 점용기간

1 2026-3 흑산천
㈜승진

엔지니어링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51

소라면 덕양리
1421-42,
569번지

59㎡
자재야적장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 개설

2026. 4. 28. ~ 2030.12. 31.



- 88 -

여수시 공고 제2026- 1432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양 식 업 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2029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5.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정*은
11057
재개발

12030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4.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정*심
11058
재개발

12031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7.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류*주외 1
11059
재개발

12032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5.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양*식
11060
재개발

12033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4.0
경호
소경

2026.05.14.
2036.05.13.

여수시 경호동 소경어촌계
11061
재개발

12034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5.0
경호
초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신월동 신월어촌계
11062
재개발

12035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9.0
율촌
봉전

2026.05.20.
2036.05.19.

여수시 소라면 
사곡진목1길

유*열
11063
재개발

12036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10.0
율촌
봉전

2026.05.20.
2036.05.19.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봉전어촌계
11064
재개발

12037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10.0
율촌
봉전

2026.05.20.
2036.05.19.

여수시 율촌면
반월리

반월어촌계
11065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6.  04.  29.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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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1438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00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건축법」제2

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

정․공고(변경)합니다.

2026. 4. 29.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00번지

2. 도로면적 : 17㎡

3. 도로길이 : 14m

4. 도로폭 : 3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531 14

변경 계 1,531 17

당초 화정면 백야리 200 전 1,531 14

변경 화정면 백야리 200 전 1,531 17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394호(2025. 11. 24.)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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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위 치 도

현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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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 - 14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산업법」제40조(허가어업), 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를 위반하여 여수시 남면 금오도 심포방파제 인근 부잔교에

보관되어 있던 불법 삼중자망 어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해당 어구 소유자

께서는 반환신청서와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불법 삼중자망 어구 철거 보관

2. 공고기간: 2026. 4. 30. ~ 5. 14.(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사항

 ○ 대    상: 삼중자망 어구(10폭)

 ○ 신고기한: 공고기간 내

   - 신고기한 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 예정

 ○ 철거장소: 여수시 남면 금오도 심포방파제 인근 부잔교

 ○ 보관장소: 여수시 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여수시 신월동 120-46)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061-659-3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보관사진 1부.

2026년  4월 30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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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철거 위치도

철   거   위   치

철   거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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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철거 및 보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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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신설 2026. 4. 22.>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수산경영과

일련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철거일 철거 장소 보관 장소 취급자 비고

1 삼중자망 폭 4 2026. 4. 28.

여수시 남면

심포방파제

인근 부잔교

여수시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신월동 120-46)

여수시 

어업감독

공무원

2 삼중자망 폭 2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3 삼중자망 폭 4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아 래 빈 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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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3서식] <신설 2026. 4. 22.>

어구ㆍ시설물 반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어구ㆍ시설물의 규격

어구ㆍ시설물의 수량

매각 대금(매각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3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2제3항에 따라 어구ㆍ시설

물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어구ㆍ시설물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어구ㆍ시설물의 규격

어구ㆍ시설물의 수량

매각 대금(매각한 경우) 

  위의 어구ㆍ시설물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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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여  수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2명

   ○ 응시번호 : 무술목 – 1, 방죽포 - 1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6. 5. 7.(목) 14:00

○ 장  소 : 돌산읍사무소 회의실 (2층)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13:5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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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

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함.

4  최종합격자발표

○ 2026. 5. 11.(월) 이후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면접시험 개시 1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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